
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제10조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지침

신설 2022. 07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」제10조에서 정한 학점인
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성적평가방식 및 성적인정) ①국내 타 대학 등과의 학점교류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
다음 각 호와 같이 본교 성적에 반영한다.

   1. 교양 교과목의 성적은 P(이수) 또는 F(미이수)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      

교류대학총점 교류대학 등급 본교 등급

100~60이상 A+~D0 PP
60미만 F F

   2. 전공 교과목의 성적은 교류대학에서 부여한 성적(Grade 또는 P/F)으로 반영하되 교류
대학의 성적이 본교 성적 기준과 상이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반영 한다.

      가. 교류대학 성적이 총점으로 산정된 경우

          

교류대학 성적 본교 환산 성적
총점 등급 평점

95~100 A+ 4.5
90~94 A0 4.0
85~89 B+ 3.5
80~84 B0 3.0
75~79 C+ 2.5
70~74 C0 2.0
65~69 D+ 1.5
60~64 D0 1.0
0~59 F 0.0

      나. 교류대학 성적이 등급으로 산정된 경우

          

교류대학 성적 본교 환산 성적
등급 평점 등급 평점
A+ 4.5 A+ 4.5A0 4.3
A- 4.0 A0 4.0
B+ 3.5 B+ 3.5B0 3.3
B- 3.0 B0 3.0
C+ 2.5 C+ 2.5C0 2.3
C- 2.0 C0 2.0
D+ 1.5 D+ 1.5D0 1.3
D- 1.0 D0 1.0
F 0.0 F 0.0
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세부지침은 2022.7.20부터 시행한다.


